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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
시간에 미친 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근로세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향보다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
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는 월간 기
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 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게 변화시킬 만큼 폭 이지 않았음을 보여 다.

핵심용어:노동공 ,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 공제제도, 패 GMM, 이 차분

I. 서 론

우리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소비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경제 환경까지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한 신규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

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의 양 ․질  증 를 통해 거시 으로는 소

비와 투자 진작을 이루어 성장을 끌어올리고, 미시 으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함

으로써 경기의 선순환구조를 회복할 필요성은 더욱 실해진 상황이다. 고용의 

양 ․질  증 를 해서는 경제 주체의 노동공  행태에 한 이해가 필수

이며, 노동공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효과에 한 정 한 추정과 측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조세는 경제 주체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

지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후소득의 크기는 물론 노동-여가  소비지출 

사이의 상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노동공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조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지난 30여 년간 노동

경제학은 물론 응용미시경제학 분야 반에서도 미의 심사 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외에서는 남성 가구주나 여성의 노동공  행태에 한 일반 인 

합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Hausm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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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ndell & MaCurdy, 1999; Meghir & Phillips, 2008; Blundell & Costa Dias, 

2008 등을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향이나 고용의 극 화를 

한 조세정책을 논의하여 경제 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는 거시 이

고 일반균형 인 연구들로부터(김성태 등, 2003; 이철인ㆍ , 2000; 최창

곤, 2008a, 2008b), 출산과 결혼 등에 따른 여성 노동공 의 행태  차이와 변

화에 한 분석과 그 활성화를 한 정책  논의(김 일, 2008; 김 숙ㆍ성명

재, 2007; 우석진, 2007; 조윤 , 2007; 서병선ㆍ임찬 , 2004), 근로장려세제ㆍ

국민연 제도ㆍ공 이 소득 등의 복지제도가 노동공 에 미치는 향(강병구, 

2004, 2008; 이만우ㆍ김 철, 2007), 소득분배의 변화와 상호 인 향을 주고

받는 노동공 의 역할(이철희, 2008) 등, 노동공  행태의 다양한 측면에 

을 맞춘 연구들이 꾸 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학 으로나 정책 으로 가장 기본 인 자료로 활용되는 경제 주

체별 주요 집단들의 노동공 의 임 탄력성에 한 기 인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조세를 고려한 노동공 의 행태에 한 기 연구는, 필자

들이 수집한 문헌정보에 의하면 Lee(2004), 심욱기(2006), 남재량(200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 경제 주체들의 조세 부담이 

노동공 에 미치는 향에 한 개 이고 총체 인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

으나, 노동 련 자료상의 여러 가지 문제 들로 인해 일반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노동공  탄력성의 정확한 측정치들을 얻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측면

이 있다.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진 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산선은 비선형성

(non-linearity)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비례 인 소득세제하에서처럼 산집합

의 볼록성(convexity)은 여 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공제제

도로 말미암아 산집합은 비볼록성(non-convexity)의 성질을 띠게 된다.2) 노

1) 그러나 실증연구에 합한 노동 련 자료의 부재 는 불충분함은「노동패 」등의 자료

가 축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계량경제학  기법을 이용한 정치

(精緻)한 실증분석을 한 연구 환경도 차 개선되고 있다.
2)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복지제도에 의해서도 산집합의 비볼록성은 발생하거나 추가
으로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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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 의 임 탄력성을 정확하게 악하는 작업은 노동공 의 임 률을 변화

시키고 이로 인해 산제약집합의 비선형성을 강화하는 세제 실을 실증 으

로 얼마나 정확하게 고려하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과세 구

간이나 구간별 세율의 변화를 통해서보다 매년 공제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

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악하는 작업이 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공제와 인 공제를 받은 뒤, 특별공제 항목에서 항목별 공제와 표 공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는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 가격을 낮추며, 이를 통해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에 한 소비는 (해

당 재화가 정상재라면) 증가하게 된다. 이 게 각종 공제제도가 조세감면의 수

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효실효세율은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공  행

태 변화의 크기는 조세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추정상의 편의가 경제 주체들의 이질  특성들과 결합될 경우, 이미 여

러 조세감면 조치로 변화된 산집합의 비선형성과 비볼록성이 추가 으로 더

욱 복잡하게 변화하게 된다(Triest, 1992). 이에 따라 경제 주체별로 노동공  

행태에 나타나는 변화의 정도가 더욱 복잡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를 들

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만 근로소득 비 소득공제 총규모는 57.5%를 기

록하 고, 근로소득자의 귀속소득 기 으로 볼 때 항목별 특별공제액이 체 소

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 32%에 달하 다. 이에 반해 표 공제는 체 

소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약 2.22%에 수 에 불과하다(국세청, 2007).

본 연구의 목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표 할 수 있다. 첫째는 항목별 공

제제도를 명시 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다.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에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세후임

률과 결합소비재(Hicksian composite commodity)에 한 소비를 통해 노동

공 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Heckman(1983)에 따르면 특정 재화가 소득공제 

가능한 재화일 경우 모든 재화를 결합소비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와 같이 소비 항목에 따른 공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소비재화를  공제 가능한 재화와 공제가 되지 않는 재화로 구분한 후, 노동공

행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노동공  결정은 세후임 률과 함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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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 재화의 상 가격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러한 노동공 함수에 한 

유도 과정은 제II장에 자세히 소개하 다. 

한편 항목별 공제제도를 명시 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본 연구에서는「한국노동패 」제6～9차 연도(2003 

～2005년)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집단의 자료를 이용하 다. 패  자료를 사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분석상의 이 은 지 않다. 를 들어, 남재량(2007) 

등에서처럼 동일한 경제 주체의 자료가 되풀이하여 포함되는 반복횡단면자료

(repeated 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하는 경우, 측되지 않는 경제 주체의 특

성을 효과 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수 락의 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를 완 히 해소할 수 없다. 패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 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다른 특

징은 노동공  주체의 행태  고용 련 통계 자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자 노력한다는 이다. 소득세 부가 시 

세후임 률이 임 근로자의 노동공  행 에 향을 주는 동시에 임 근로자

의 노동공  행  역시 세후임 률에 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생성 문

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추정모형의 오차항은 한계세율과 상 계를 나타내

게 되고,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추정계수는 편의를 보이게 된다. 이를 해

결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패  일반화 률법(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패  GMM)을 사용한 추정치를 측정한다. 한 근로시간과 세

후임 률 간의 계가 비선형 계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노동공 함수를 

추정하 다.

그 결과, 소득세만을 감안한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는 비보상임 탄력성

은 -0.300, 보상임 탄력성은 -0.299,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었다. 항목

별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비보상임 탄력성과 보상임 탄력성은 각각 -0.373

과 -0.372로 더 커졌으며, 소득탄력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임 탄력성의 

값이 기본 모형과 항목별 공제를 허용한 모형의 경우 모두에서 여 히 음(-)의 

값을 나타내어 여 히 기존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 근로시간

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2.746으로 측정되어, 세후임 률 자체의 변화보다 공

제제도에 임 근로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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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하할 경우,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항

목별 공제 용 상자들의 노동공 이 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선형성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추정

결과는 기본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

시에 고려하는 경우, 비보상임 탄력성은 1.296, 보상임 탄력성은 1.297, 그리

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공 이론에서 측하는 바와 일치하

다.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3.016으로 측정되어 선형성을 가정한 모

형에 비해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 , 

기업 종류와 같은 노동시장 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가 인 통제를 더한 결

과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공제에 따른 노동공 의 효과를 제 로 

반 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 인하를 통한 노동공  증가 정책의 유효성을 감쇄

시키거나 극단 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 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다. 한 이는 소득세 인하의 효과가 정책 의도와 동일하게 나타나기 해서는 

소득세 인하 이 에 존재하는 복잡다양한 공제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 은 소득세율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 률 

변화가 노동공  시간을 구체 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

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제제도의 변화폭이 컸던 2004년도와 소득세율의 1%포

인트 인하가 이루어진 2005년도의 경험을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의 

기회로 삼아 ‘이 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 추정법을 사용하여 경제주체

들의 특성에 따른 소득세제상의 변화의 차별 인 향력을 측정한다. 이 차분

법의 기본 인 아이디어는 여러 면에서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정책에 

의하여 향을 받은 처리집단(treated group)과 그 지 않은 통제집단(controlled 

group)을 구분하여, 정책변화 후에 걸친 두 집단의 행태 변화상의 차이를 비

교하는 것이다(Blundell & MaCurdy, 1999).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세율  공제

제도를 포함한 소득세제상의 변화는 자연  실험을 이용한 추정기법을 이용하

여 노동공 이 정책에 반응하는 정도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공 의 양  변화는 경제성장에서부터 소득분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에 한 정책  응을 결정짓는 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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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되므로 매우 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꾸 히 진행되어 온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 의 양  감소는 경제성장을 해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곽소희ㆍ김호범, 2007), 임 불평등의 확 와 함께 노동공 의 

집단간 비 칭 인 감소로 인해 외환 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철희, 2008). 한 올해 들어 행정부와 여당의 주도하에 추진

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감세정책이 노동공 에 미칠 향을 사 으로 

악하는 데에도 요한 정책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감세정책은 세율 인하를 통해 세후임 률을 상승시키고, 이는 정(+)의 비보상

임 탄력성을 통해 노동공 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비해 법인세율의 인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에 한 노동의 상 가격을 낮춤으로써 노동공

을 오히려 감소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두 가지 세목에서의 감세정책이 노동

공 에 미치는 향은 최종 으로 불확실해진다. 한 규모 감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체하기 해서 세제상의 각종 조세감면

조항들을 폭 손질하는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실질 인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

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3) 게다가 감세의 효과는 경제 주체들의 이질 인

(heterogenous) 특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세부집단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일 가

능성이 높다.4)

이 차분법을 사용하려면 정책상의 변화 시  후에 걸쳐 동일한 경제 주체

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가장 합한 자료가 패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후임 률의 노동공 탄력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한국노동패 」상의 자

료를 다시 이용하여, 연도별 측수가 971명인 균형패  자료를 구성하여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차분 분석을 한 회귀식에 사용할 정책 변화와 련된 

변수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 의 변화를 사용하 다. 이를 해서 

2003년도 임 수 에 2003년, 2004년, 2005년의 소득세법을 용하여 각 연도

별 소득세법에 부합하는 소득세액, 유효소득세율  세후임 률을 측정한 뒤 

3) 국회 산정책처(2008)에 따르면, 기 연도 추계방식을 사용할 경우, 행정부가 제출한 향후 
5년간(2008～2012년) 세수효과는 소득세의 경우 23조 원, 법인세의 경우 30조 원에 달하
며, 총국세의 경우 무려 8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4) 승훈ㆍ홍인기(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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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교하여 구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세후임 률의 변화는 세 임

률의 변화를 통제한 상황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 률의 변화를 

보여 다는 에서 정책 변화를 잘 반 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정책

의 변화가 진 되면서 발생 가능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구성 변화

(composition change)를 최소화하기 해서, 세  납부 여부를 심으로 처리집

단과 통제집단을 나 는 방식을 지양하고, Blundell et al.(1998)에 따라 교육수

과 연령 를 이용하 다.

그 결과,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시간에 미친 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향보다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 효과는 월

간 기 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

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 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

게 변화시킬 만큼 폭 이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 다. 한 이는 주기

으로 5～10년에 한 번 꼴로 경제행 자의 경제행 에 커다란 향을  정도의 

폭 인 세제 개 (tax reform)을 경험하는 여러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

라는 거의 매년 소폭의 세제 변화(tax change)를 통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첫 번째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가 직면하는 유효소득세율

의 변화에 따른 세후임 률 변화의 효과와 항목별 공제제도의 효과가 상이하며 

오히려 공제제도를 통한 세후임 률 변화가 노동공 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소폭의 세제 변화를 통해 안정 인 

세수 확보와 조세정책 목표의 우선순 를 조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패턴이 노

동공  측면에서 단할 때 매년 고른 결과를 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보

여 다.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의 노동공  변화 행태가 후생 변화를 측정

하는 데 가장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을 상기할 때, 이러한 결과는 외견

상 큰 변화를 래하지 않으려는 정책 당국의 암묵 인 정책 목표가 실질 으

로는 상이한 정책수단과 달경로를 통해 이질 인 경제 주체들에게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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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쳤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변화 추이 

 소득세 련 각종 조세감면 사항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소득세율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 률의 변화가 

근로자가구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때 공

제제도의 변화로 세후임 률의 변화에 요한 향을 미치는 공제제도의 변화

로 인한 노동공  탄력성을 명시 으로 분리하여 추정한다.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인 소득세제상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 가구집단 내부의 처

리집단과 통제집단이 보이는 노동공 상의 차별 인 향에 사용할 모형을 수

립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양한 정책  함축성을 논의한다.

Ⅱ.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향

1. 모형  추정방법

가. 추정모형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추정모형을 유도한다.5) 항목별 공제를 고려

할 경우 개인의 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모형의 

단순화를 하여 근로소득자가 1인인 가구를 가정하 다. 이때 는 공제가 되

는 재화에 한 지출이고, 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화에 한 지출분, 

은 여가시간, 는 임 률, 는 비임 소득, 는 부존시간(time endowment), 

는 과세소득, 그리고 은 소득세함수를 각각 의미한다. 이때 가구의 산제약

식은 아래 식 (1)로 정식화가 가능하다. 

5) 이하의 내용은 Triest(1992)의 내용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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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소득세함수 에는 여러 개의 과세 구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구간 내에서는 선형 계가 유지되는 과세소득의 함수(piecewise-linear function 

of taxable income)이다. 근로소득자가 직면하는 과세 구간을 로 나타내고, 
는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는 구간의 과세소득 하한을 의

미한다. 이때 소득세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에 덧붙여 를 외생 으로 주어진 소득공제액의 가치로,6) 는 표 공제

로 정의하면, 항목별 공제 상자의 과세소득은 아래의 식 (3)으로 표 할 수 

있으며, 항목별 공제 신 표 공제를 선택하는 개인의 과세소득은 식 (4)로 정

의할 수 있다. 

                                        (3) 

                                         (4)

과세소득을 고려한 소득세 함수를 산제약식에 포함시키면, 과세구간 에 

속해 있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개인과 표 공제를 선택한 개인의 산제약식

은 각각 식 (5)와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5)

                (6)

산제약식이 식 (5)  식 (6)으로 설정되면, 개인의 노동공 은 효용극 화

를 통해 결정된다. 만일 효용함수가 여가, 항목별 공제가 용되는 재화에 한 

소비, 항목별 공제가 용되지 않는 재화에 한 소비 등의 함수라고 가정하면, 

항목별 공제 상자의 노동공 함수는 세후임    , 항목별 공제 용 재

화에 한 소비의 상  가격   , 그리고 가상소득   

6) 근로소득공제, 인 공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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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함수가 된다. 

한편 좀 더 구체 인 노동공 함수는 지출함수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Deaton & Muellbauer(1981)는 하나의 결합상품(composite good)이 존재할 때 

선형 노동공 함수를 유도해 내는 Hausman(1981)의 선호체계를 여러 개의 재

화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일반화시켜 다음과 같은 지출함수를 유도하 다. 

     

                  (7)  

에서 는 효용수 , 는 임 을 제외한 다른 소비재의 소비자 가격 벡터

를 의미한다. 한  는 양(+)의 값을 가지며 에 해서 감소함수이고, 

에 해서는 일차동차함수이다.  는 양(+)의 값을 갖는 차동차함수이

고,  는 양(+)의 값을 갖는 일차동차함수이다. 그리고  는 일차동차함수

이다. 의 지출함수는 주어진 효용수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소득수 을 

보여 다. 즉      이다. 노동공 함수의 형태는 이를 에 

해 미분한 후   로 체하여 구할 수 있다. 이제 를 노동시간을 의미하

는 것으로 가정하면 노동공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의 식 (8)은 ,  ,  에 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항목별 공제가 

내생화된 모형으로 수정할 수 있다. 우선  가 차동차함수인 을 고려하

여    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는 모든 재화의 소비자 가격의 합이라

고 가정한다. 즉   이다. 여기에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가격은   , 항목별 공제가 용되지 않는 재화의 가격은 라고 정의하

고, 재화  ( )번째 재화까지가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재화이고, 부터 

까지가 항목별 공제가 용되지 않는 재화라고 정의하면, 항목별 공제를 용

받는 근로소득자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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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항목별 공제를 용받지 않는 개인의 경우      과 같아진

다. 유사한 방식으로  를 정의하면 

  










   항목별 공제 대상자
   항목별 공제 미대상자

              (10)

식 (9)와 식 (10)을 식 (8)에 포함시키면 항목별 공제 용 상자의 노동공

함수와 항목별 공제를 용받지 않는 상자의 노동공 함수는 각각 식 (11), 

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11)

    

  
  

 
  


              (12)

이때  ,    ,   

 를 의미한다. 

한편 의 ,  , , 에 한 편미분값이 선형종속 이기 때문에, 의 노

동공 함수를 추정 가능한 형태로 수정하기 해서는 추가 인 가정이 필요하

다.7) 본 연구에서는 Triest(1992)에서처럼   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은 

노동공 에 향을 미치는 인구경제학  변수와 측되지 않는 이질  특성을 

반 하는 오차항이다. 이에 따라 식 (11)과 식 (12)는 각각 식(11')과 식(12')로 

수정할 수 있다.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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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식 (11')과 식 (12')에서 는 오차항을, 는 의 기댓값을 각각 의미한다. 

 는  로 공제 가능한 재화와 공제가 용되지 않는 재화의 상 가격

을 의미한다. 한편 식 (11')과 식 (12')의 차이는     의 포함 여부이

다. 공제를 용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가 0이기 때문에   의 값을 가지

며, 공제를 용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 공제를 용받는 근로자의 경

우     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소득자 개인을 로 나타내면 식 (11')과 식 

(12')는 식 (13)과 같은 추정 가능한 노동공 함수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3)

식 (13)의 노동공 함수는 라는 형태로 한계세율이 노동공 함수에 요한 

변수로 직  포함된다는  이외에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동공 함

수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 노동공 함수에 로그값을 취하면 식 

(14)가 된다. 여기서 은 임 탄력성으로 세후임 률의 단 변화율에 따른 노

동시간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14) 

식 (14)에서 은 비보상임 탄력성(uncompensated wage elasticity)을 의미

한다. 이때 슬러츠키 방정식을 통해 식 (15)에서처럼 효용수 이 일정한 상태에

서 임  변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보상임 탄력성(compensated 

wage elasticity)을 구할 수 있다. 식 (15) 좌변의  , 즉 비보상임 탄력성을 의

미하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효용수 이 로 고정된 상태에서의 임 탄력성

인 보상임 탄력성을 나타내며,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소득 변화에 따른 노동시

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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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와 식 (14)의 추정계수를 이용하면 보상임 탄력성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나. 추정방법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향과 련된 실증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노동

공  주체의 행태  고용 련 통계자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식별(identification)

문제, 내생성(endogeneity) 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식별 문제는 소득세 과세가 세후임 률과 비임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

를 통해 노동공 에 향을 미친다고 보는 통 인 노동공  모형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통 인 노동공  모형에서는 노동공 에 

한 임  이외의 보수(remuneration)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

제 실에서는 공식 인 임  이외에도 각종 공 보험에 한 회사 기여 , 유

휴가 등의 부가 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 여 역시 근로자의 노

동공  행 에 향을 미친다. 한 이러한 부가 여 역시 엄 한 의미에서 보

면 근로자의 임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임 률은 실제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임 률과는 차이가 날 수밖

에 없으며, 정확하게 세후임 률을 측정하기 해서는 과세 상이 되는 임

을 기 으로 소득세를 측정해서 공제한 후, 세후과세임 에 부가 여액을 더해 

세후임 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개인의 임  자료에서 개인의 부가

여액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임 률과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임 률이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단, 각종 부가 여의 존재가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는 

련된 더미변수 등을 이용하여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향 분석 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는 소득세 

부가 시 세후임 률이 임 근로자의 노동공  행 에 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임 근로자의 노동공  행  역시 세후임 률에 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를 들어 노동시간이 증가할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진 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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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하에서는 노동자가 보다 높은 과세 구간에 편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세후 

임 률이 변화하고, 항목별 공제가 용되는 재화의 상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추정 모형의 오차항은 한계세율과 상 계를 갖게 된다. 이 경우 단순한 회귀

분석의 추정계수는 편의를 보이게 된다. 회귀모형에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은 도구변수 추정법(instrument variables 

estimator)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세후임 률이나 항목별 공제 상이 되는 재

화의 상 가격과 높은 상 계를 가지면서도, 노동공  시간에 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와는 상 계를 갖지 않는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련하여 패  일반화 률법(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패 GMM’)을 사용한 추정치를 측정한다. 

패 GMM을 이용하여 추정할 때에는 가장 요한 은 한 도구변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 도구변수는 설명변수와 상 계가 높으면서도 오차

항과는 상 계가 없어야 한다. 횡단면 자료에서 이러한 변수를 찾는 일은 쉬

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패 자료에서는 시차변수를 사용하고, 률조건

(moment condition)이 성립되는 것을 보여 으로써 도구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차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변수와 특정변수의 시차변수 간에는 매우 

높은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률조건의 성립은 도구변수와 오차항 간

에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횡단면 자료에서 시

간에 한 고려 없이   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문제가 없는 것과 달

리, 패  자료에서는 시간을 고려한 률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도구변수 행렬의 형태가 달라져야만 한다.8) 시간을 고려한 률조건은 제

약 정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SUM) (a) 


       (b) 


    

(CON) (a)       ∀   (b)      ∀

(PRE) (a)      ∀ ≤  (b)      ∀

(EXO) (a)      ∀   (b)      ∀  

단,  , : 시간. 

8) 패 GMM에 한 자세한 설명은 Lee(2002) 는 승훈․임병인․강성호(200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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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률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M조건은 개별 으

로  와    간에 상 계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각각의 계를 총합

하 을 때에는 기댓값이 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CON(contemporaneous)

조건은 같은 시 의 설명변수와 오차항간의 상 계가 없고 PRE(predetermined)

조건은  시 의 설명변수와  시  는 미래의 오차항 간에 상 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과거 는 미래의 설명변수와 재의 오차

항 간에 상 계는 존재할 수도 있다. 재의 설명변수와 과거 는 미래의 

오차항 간에도 상 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오차항이 재의 설명

변수에 향을 미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O조건은 과거 는 미래의 

설명변수와 재의 오차항 간에 상 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한 

재의 설명변수와 과거 는 미래의 오차항 간에도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 이상에서 SUM조건이 가장 약하고, EXO조건이 가장 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 네 가지 률조건들 에서 SUM조건은 라미터의 수와 률

(moment)의 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할 때 가장 효율 인 반면, 

CON조건, PRE조건과 EXO조건은 률의 수가 라미터의 수보다 많기 때문

에 도구변수를 사용해야만 한다(Lee, 2002).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PRE조건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그 

이유는 재의 임 률이 미래의 오차항과는 계가 없지만, 과거의 오차항이 

재의 임 률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은 노동시간과 임 률 간의 계

를 볼 때 실 인 가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RE 률조건하의 패 GMM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17)

과 같은 패  추정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식 (17)은 분석의 편의를 해 시간

차원 를 빼고 표시한 것이다. 

  ′                                                (17) 

식 (17)을 이용하여 일반 인 회귀분석 추정치를 행렬식으로 표 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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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그런데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 계로 인하여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식 (15)의 회귀분석 추정량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도구변수를 이용

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도구변수 추정량을 구해야만 한다. 도구변수 추정

량은 식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19)

이때  ≡ 




′ ′으로 정의한 후, 식 (19)의 ′을 으로 

바꾸어 주면 도구변수 추정량  가장 효율 인 추정량인 패 GMM 추정량을 

얻게 된다. 이때은 도구변수 추정량을 효율 으로 만드는 가 치이다. 

  


′ 


′ ․


′ 


                (20)

이상의 패 GMM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GMM을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9) 단, 횡단면GMM과 패 GMM의 차이는 추정

량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변수 행렬 z i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패  일반화

률법 추정량을 구하기 해서는 다양한 률조건 가정하에서 각기 다른 도구변

수 행렬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정하고 앞에서 논의한 률조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PRE가정 

하의 도구변수 행렬은 식 (21)과 같이 나타난다.

  ′ ′ ′′′ ′  ′                   (21)

도구변수 행렬을 만들 때 주의할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임에도 불

구하고 변화가 작은 경우에는 특이행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다. 를 들어, 

고령자들의 교육연수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 연도별 교육연

수를 변수로 사용하면 연도별 변수 사이에 선형에 가까운 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변화가 작은 변수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도구변수 

9) 횡단면 자료에서의 GMM에 한 논의는 Lee(1996)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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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특정 률조건하에서 패 GMM을 수행한 뒤에는 사용한 도구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 계가 존재하는지에 한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패

GMM 과다식별 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이라고 하며, 이때 귀무가설은 

      이 된다. 한    ′  이고      일 때, 패

GMM 과다식별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   




    

⇒    
                                            (22)

2. 자 료

본 연구에서는「한국노동패 」6～9차 연도 자료에서 추출한 가구주인 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근로시간, 가구소득  소비 자료를 사용하 다.「한국노동

패 」자료는 1998년부터 시작된 표 인 개인  가구패  자료로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소비, 교육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합하다.

본 연구에서「한국노동패 」자료  6～9차 연도 자료를 사용한 것은 특별

공제 련 지출 자료가 가용한 것이 7차 연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

패 의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과 련하여 년도 지출규모를 질문하고 있기 때

문에 지출 연도와 가구주의 특성이 조사된 연도를 일치시키기 해 6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이 구성한 자료는 2003～2005년 기간 의 가구주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가구소득  소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2005

년 기간  모두 조사에 응한 가구주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이에 따라 연

도별 측수가 971명인 균형패 (balanced panel data)을 구축하 다. 

분석에 필요한 변수  가구주의 세후 시간당 임 률은 가구주의 세후 시간

당 임 액을 구한 후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 어서 계산하 다. 가구주의 세후 

시간당 임 액은 가구주가 직면하는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측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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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간당 임 액에 용하여 계산하 다. 가구주의 유효세율은 가구주의 소

득세를 측정한 후, 이를 가구주의 소득으로 나 어서 계산하 다. 

가구주의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우선 가구주의 월평

균 임 액을 연간 근로소득으로 환산한 액에 근로소득 공제를 용한 후, 여

기에 가구의 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더하여 총 과세소득을 구하 다. 가구의 

융소득과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는 주로 가구주의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납부된다고 가정한 것이다.10) 가구주의 과세소득을 구한 후에는 

연도별 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인 공제를 

용하 다. 이때 과세표 이 연 100만 원 이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인 공

제 상에서 제외하 다.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규모는 가구

의 소비지출  축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가구소비지출  특별공제 

상이 되는 소비지출 항목에 한 공제를 가구주가 모두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  공제, 교육비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 

개인연  불입 소득 공제 등이 과세표  계산 시 용하 다. 그리고 항목별 

특별공제 규모가 표 공제액 100만 원보다 을 경우에는 표 공제를 용하

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계산한 과세표 에 소득세 세율을 용한 후 근로소

득세액 공제를 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 다. 

가구주의 비임 소득은 과세 상소득인 부동산소득과 융소득의 합계액을 

사용하 다. 항목별 공제제도를 고려하기 해 사용되는 변수인 의 경우 항

목별 공제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 값을 가지게 되지만, 항목별 공제 

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소득수 이 면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1의 값

을 갖게 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 통계치는 <표 1>에 소개하 다.

10) 노동패 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융소득 등에서 세 소득이 아닌 세후소득을 조사한다. 따
라서 실제 가구주의 총 과세소득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인 근로자가구에서 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비 이 크

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종합
소득세제하에서는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융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한 소득세

액은 측이 되나, 부동산소득에 응하는 부동산소득세, 융소득에 응하는 융소득

세가 측되지는 않는다(단,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는 외임). 이는 세후소득을 조사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된 부동산소득과 융소득이 측가능한 세 소득일 가능성이 큼

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총과세소득액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총과세소득액 간의 차
이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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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  통계치 

체 2003 2004 2005
연령 (세) 44.07 43.07 44.07 45.07 
성별 (1=남성) 0.9176 0.9176 0.9176 0.9176 
교육연수 (년) 12.38 12.37 12.38 12.39 
배우자 유무 (유=1) 0.8603 0.8599 0.8630 0.8579 
18세 미만 자녀 수 (명) 1.08 1.08 1.10 1.08 
주택보유 여부 (보유=1) 0.6262 0.6035 0.6323 0.6464 
주당 노동시간 (시간) 51.95 53.30 52.03 50.5098 
시간당 세후임 률 0.9879 0.8823 0.9846 1.0968 
연간 세  근로소득 (만원) 2538.88 2293.87 2552.09 2770.68 
연간 세후 근로소득 (만원) 2463.40 2231.12 2476.69 2682.38 
비임 소득(= 융소득+부동산소득) (만원) 163.44 154.04 164.49 171.79 
소득세액 (원) 99.10 88.65 100.61 108.06 
유효소득세율 0.0184 0.0166 0.0184 0.0210 
1-유효소득세율 0.9816 0.9843 0.9816 0.9799 
측수 (명) 2913 971 971 971

3. 추정 결과 

아래 <표 2>는 연령, 연령의 제곱, 성별, 교육연수, 18세 미만 자녀수, 배우자 

유무, 자가보유 여부 등 개인의 노동공 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가

운데 세후임 률의 로그값, 비임 소득의 로그값, 항목별 공제가 용되는 재

화의 상 가격의 로그값 등이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

정결과 률조건의 충족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과다식별 검정 결과 률조건

이 충족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표 2>의 추정 결과는 내

생성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한 추정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  <표 2>의 [모형 1]은 인 소득세의 존재는 고려하 으되 항목별 

공제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일반 인 노동공 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 경우, 

노동공 의 비보상임 탄력성은 -0.300으로 측정되었으며, 보상임 탄력성은 

-0.299으로 비보상임 탄력성과 거의 같은 값으로 나타났다. 한 근로시간의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었다.

[모형 2]는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 가격 변수를 변수로 추가하

여 노동공 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비보상임 탄력성과 보상임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전승훈․홍인기)   75

<표 2> 노동공 함수 추정결과: 기본 모형

모형 1 모형 2
계수값 표 오차 계수값 표 오차

시간더미 (=2004) 0.004 0.013 0.001 0.008 
시간더미 (=2005) 0.002 0.011 0.003 0.012 
상수항 3.524 0.271 *** 3.460 0.262 ***
연령 0.015 0.011 0.017 0.010 *
연령 자승 -0.020 0.012 * -0.024 0.012 **
성별 (남성=1) -0.669 0.308 ** -0.664 0.291 **
교육연수 0.020 0.004 *** 0.015 0.004 ***
18세 미만 자녀 수 0.003 0.012 0.003 0.014 
배우자 유무 (유=1) 0.480 0.154 *** 0.491 0.146 ***
자가보유 여부 (보유=1) 0.049 0.023 ** 0.048 0.022 **
(세후임 률)의 로그값 -0.300 0.022 *** -0.373 0.025 ***
(가상소득)의 로그값 -0.002 0.000 *** -0.002 0.000 ***
(항목별 공제 용 재화의 상 가격)의 로그값 -2.746 0.390 ***
R2 0.130 0.172 
과다식별 검정 0.771 0.894 
비보상임 탄력성 -0.300 -0.373 
보상임 탄력성 -0.299 -0.372 
소득탄력성 -0.001 -0.001 
비보상 공제탄력성 -2.746 

주 :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탄력성 측정 결과는 각각 -0.373과 -0.372로 나타났다.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할 때 임 탄력성의 댓값이 좀더 크지만, 부호는 변하지 않

았다. 즉 여 히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추정 결과가 제시되었다. 항목

별 공제를 고려한 경우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어 항목별 공제제도를 고

려하지 않은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2.844로 측정되었다. 이는 소득세율 인하 

시,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 가격 증가에 따라 항목별 공제 용 

상자들의 노동공 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항목별 공제

가 용되는 재화의 상 가격 증가가 노동공 의 감소  여가의 증가로 이어

지는 것은 항목별 공제가 용되는 재화가 항목별 공제가 용되지 않는 재화

보다 여가와의 체가 쉬운 재화임을 의미한다. 항목별 공제가 용되는 재화

의 상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항목별 공제가 용되는 재화의 소비를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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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보상임 탄력성이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공  이론에서 측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

으로 효용극 화에 입각하여 행동할 경우 보상임 탄력성은 양(+)의 부호를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상의 추정 결과는 근로시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히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추정 결과일 가능성이 높

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근로시간과 세후임 률 간의 계가 비선형 계일 가능

성을 고려하여 세후임 률의 로그값 제곱 변수를 추가하여 노동공 함수를 추

정하기로 한다. 

<표 3>의 [모형 3]은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후임 률의 

로그값 제곱 변수를 포함하여 (즉, 비선형성을 감안하여) 노동공 함수를 추정

한 결과이다.11) 추정 결과, 비보상임 탄력성은 -0.332로, 보상임 탄력성은 

-0.331로,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측정되었다. 이는 앞의 <표 2>의 추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표 3>의 [모형 4]는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결

과이다. 이 경우 비보상임 탄력성은 1.296으로, 보상임 탄력성은 1.297로, 그

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노동공 함수에서 측하

는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세후임 률이 증가할 때 체효과에 의해 노동

공 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노동공 이 감소하는 상을 정확히 반 하

고 있다. 그리고 비보상임 탄력성이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은 체효과가 소

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모형 1]부터 [모형 3]에 걸쳐 나타난 추정 결과  나성

린․남재량․문춘걸(2002)이나 남재량(2007) 등,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보상임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 원인과 련하여 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형 1]부터 [모형 3]과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공 에 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특히 공제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상태

에서 노동공 함수가 추정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공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

11) 수(세후임 률)의 자승이 추가됨에 따라 비보상임 탄력성은   와 같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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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모형 4]의 추정 결과에서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공제의 탄력성

이 임 탄력성보다 훨씬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련된 연구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 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세후임 률 

자체의 변화보다 공제제도에 임 근로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와 련되어서는 향후에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Triest(1992)의 연구 결과에서는  공제의 탄력성이 임 탄

력성보다 8배 이상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표 3> 노동공 함수 추정 결과: 비선형모형

모형 3 모형 4
계수값 표 오차 계수값 표 오차

시간더미 (=2004) 0.003 0.014 0.003 0.012 
시간더미 (=2005) 0.001 0.017 0.001 0.008 
상수항 3.510 0.257 *** 3.457 0.250 ***
연령 0.014 0.011 0.014 0.010 
연령 자승 -0.019 0.012 -0.019 0.011 *
성별 (남성=1) -0.597 0.277 ** 0.557 -0.257 **
교육연수 0.020 0.004 *** 0.016 0.004 ***
18세 미만 자녀 수 0.005 0.013 0.008 0.012 
배우자 유무 (유=1) 0.437 0.138 *** 0.428 0.131 ***
자가보유 여부 (보유=1) 0.050 0.024 ** 0.047 0.022 **
(세후임 률)의 로그값 -0.302 0.021 *** -0.411 0.027 ***
(세후임 률의 자승)의 로그값 0.079 2.079 -4.517 2.164 **
(가상소득)의 로그값 -0.002 0.000 *** -0.002 0.000 ***
(항목별 공제 용 재화의 상 가격)의 로그값 -3.016 0.485 ***

R2 0.147 0.211 

과다식별 검정 0.803 0.713 
비보상임 탄력성 -0.332 1.296 
보상임 탄력성 -0.331 1.297 
소득탄력성 -0.001 -0.001 
비보상 공제탄력성 -3.016 

주 :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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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형 4]의 추정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robust) 결과인지를 측

정하기 해 산업더미, 직업더미, 종사상 지 더미, 기업 종류 더미변수 등을 

포함한 상태에서 노동공 함수를 추정하 다. 산업더미로는 제조업을 기 으

로 총 16개 산업더미가 포함되었으며, 직업더미로는 사무종사자를 기 으로 총 

10개의 직업더미가 포함되었다. 임 근로자 종사상 지 더미로는 상용직을 기

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더미가 사용되었으며, 기업 종류 더미변수는 민간 회

사 는 개인 사업체를 기 으로 총 5개의 더미변수가 포함되었다. 자세한 분

류는 <부록>에 소개하 다.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노동공 함수를 추정한 후 측정한 탄력성을 보고한 아

래 <표 4>에 따르면, 임 탄력성, 소득탄력성, 비보상공제탄력성 등의 부호는 

모든 경우에서 [모형 4]와 동일하 다. 즉 [모형 4]의 추정 결과는 기존 이론을 

잘 반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직업, 종사상 지 , 기업 종류 등을 통제한 상황

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 비교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력성의 크

기에서는 일정 정도의 변동이 있어 이와 련되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추정 결과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세 인하정책의 노동시장 효

과와 련해서 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 인하 정

책은 노동공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추정 결과

에서도 양(+)의 값을 갖는 보상임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 소득탄력성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소득세 인하를 통한 세후임 률의 상승이 노동공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동공  탄력성: 노동시장 련 변수 추가

산업더미

추가

직업더미

추가

종사상 지  

더미 추가

기업종류

 더미 추가

비보상임 탄력성 1.957 1.923 1.290 1.823

보상임 탄력성 1.958 1.924 1.291 1.824

소득탄력성 -0.001 -0.001 -0.001 -0.001

비보상공제탄력성 -3.396 -2.584 -2.556 -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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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보상공제탄력성을 고려할 경우 달라진다. 소득세를 

인하시킬 경우, 공제 상 재화의 상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공 이 유의

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보상공제탄력성의 크기가 비

보상임 탄력성보다 유의하게 크기 때문에 임 탄력성으로 측정된 노동공  

증가효과가 비보상공제탄력성으로 측정된 노동공  감소효과에 의해 완 히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소득세 인하정책이 오히

려 노동공 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과 같이 다

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구사할 때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소득세 인하의 효과가 정책 의도와 동일하게 나타

나도록 하기 해서는, 소득세 인하 이 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정비

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Ⅲ. 2004～2005년 소득세제 개편과 노동공

1. 분석방법

제Ⅱ장에서는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제Ⅱ

장의 분석은 엄 히 말하면 노동공 의 세후임 탄력성을 측정한 것이다. 이때 

세후임 률의 변화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유효소득세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 임 률의 변화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Ⅱ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공 에 미친 향을 논의하는 데에는 일정 정

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제Ⅲ장에서는 2004～2005년 기간  이루어진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공 에 미친 향을 직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부록 1>에 소개한 바와 같이 2004년에는 소득세의 근로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확 되었으며, 2005년에는 소득세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한계세

율이 인하된 바 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를 직 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은 이 차분기법(differences-in-ifferences; 이하 DID)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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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기법은 조세 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후임 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

은 집단을 통제집단(controlled group)으로 정의하고, 조세 개  후에 세후임

률이 크게 변화한 집단을 실험집단 혹은 처리집단(treated group)으로 정의한 

후,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의 조세 개  후의 세후임 률  노동공 의 변화

를 비교하여, 조세 개 이 노동공 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해 내는 것이다.

자연실험에 가까운 정책 변화상의 에피소드를 찾아내어 DID를 사용하는 것

은 통 인 구조  근법(structural approach)에 비해서 개념 으로 이해하기

가 쉽고 실증 으로 실행에 옮기기도 상 으로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차

분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공 에 향을 미치는 소득세 이외 변인들의 

효과를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 도 크다. 이로 인해서 정책에 따른 

이질 인 개인들 사이의 상이한 효과를 악하는 경우 형 으로 발생하는 내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하다(Meyer, 1995; Rosenzweig & Wolpin, 2000). 

그러나 실험의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의 합성을 단하는 작업에 주 인 

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 성(randomness) 측면에서 약 을 노

출할 수 있으며, 특정 행태 변화의 라미터를 추출해내기 어렵다는 에서 설

명력(explanatory power) 측면에서 약 을 드러낼 가능성도 존재한다(Blundell 

& MaCurdy, 1999; Bertrand, et al., 2004).

이 차분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12) 모든 개인은 

정책 변화 사 ․사후에 걸쳐 측이 된다고 가정한다.  는 정책 변화가 있기 

이  시 , 은 정책 변화 이후 시 을 각각 의미한다. 를 개인 가 시 에 

정책 변화의 향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를 가 속해 있는 처리집단이라고 

정의하며,   시 에 처리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23)

설명의 편의를 해 처리집단의 노동공 시간은 
    와 같이 결

정되고, 통제집단의 노동공 시간은 
   와 같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12) DID 추정법은 Blundell & Costa Dias(2008)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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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노동공 시간은   
   

과 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단,                       (24)

의 식에서 은 측되지 않는 개인의 고정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fixed effect)이며, 은 거시경제 충격(macro shock)을 의미한다. 

노동공 함수가 식 (24)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차분 추정식을 구하기 해

서는 우선 일차차분을 통해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5)

이러한 가정을 통해, 처리집단  통제집단에 고유한 시 에 따라 변하지 않

고 측되지 않는 특성을 제거하게 된다. 단, 처리집단에 한 정책효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처리집단에 한 정책은 정책변화 사후(여기

서는 )에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 노동공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른 경우   

(26)

이때 와  오차항은 다음과 같은 차분 과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27) 

여기서 는 처리집단에 한 평균 인 효과(average effect on individuals 

that were assigned to treatment)를 의미한다. 의 식을 간단하게 처리하면 

DID 추정치는 식 (2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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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여기서 
는 기에 그룹의 평균 노동공 량을 의미한다. 

식 (28)에 따르면 이 차분 방법은 처리그룹과 통제그룹 간의 평균 인 차이

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처리그룹의 평균 인 효과는      

와 같아진다. 

한편 DID 추정치는 패  자료에 용되는 일차차분을 활용한 집단 내 추정

치와 동일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를 구하는 다른 방법은 일차차분이

라는 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단 내 추정치(within group estimator)를 

구할 수 있다. 

                                 (29)

여기서 는 일시 인 충격을 의미하며, 처리변수와 상 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표 인 집단 내 추정치(within group estimator)

는 이 차분 추정치와 동일해진다(Blundell & MaCurdy, 1999).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 차분 분석을 한 회귀식의 설명변수로, 배우자 유

무의 변화, 교육수 의 변화, 18세 미만 가구원수의 변화, 주택보유 상태의 변

화, 수(가상소득)의 변화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 으며, 이외에도 본 연구의 

목 과 련된 변수로 처리집단과 련된 더미변수, 그리고 처리집단과 련된 

더미변수와 정책 변화의 상호작용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 다. 이때 정책 

변화와 련된 변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수(세후 임 )의 변화를 사용

하 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 의 변화는 2003년도 임 수 에 2003

년, 2004년, 2005년의 소득세법을 용하여 각 연도 소득세법에 부합하는 소득

세액  유효소득세율  세후임 률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구하 다. 이

러한 방식으로 구한 세후임 률의 변화는 세 임 률의 변화를 통제한 상황에

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후임 률의 변화를 보여 다는 에서 정책 변화

를 잘 반 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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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료 

이 차분 분석을 해서는 동일한 개인의 정책 변화 후 자료가 측되어야 

한다. 이에 가장 합한 자료는 패  자료이다. 이에 여기서는「한국노동패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 2003～2005년 기간 의 가구주 근로시간과 근로

소득, 가구소득  소비 자료 등을 사용한다. 이 자료는 기본 으로는 제III장에

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로 연도별 측수가 971명인 균형패  자료이다. 

이 차분 분석에서 가장 요한 과제  하나는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

하는 것이다. Blundell et al.(1998)은 이 차분 분석을 통해 소득세 개편의 경제

 효과를 분석할 때 세  납부 여부를 심으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나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 을 납부하지 

않다가 세 을 납부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세 소득 인하에 따라 세

을 납부하다가 세 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의 경우에는 세  납부자 집단과 세  미납부자 집단의 인  구성에 변화가 발

생하게 되어 이 차분 분석에 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의 인  구성이 바 지 않으면서도 각 그룹을 정책 변화의 향을 받

는 처리집단과 그 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리변수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는 Blundell et al.(1998)에 따라 교육수 을 이용하여 표본을 처리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 다. 심욱기(2006)에서는 교육연수 13년 과자의 

경우를 처리집단으로, 교육연수 12년 이하인 경우를 통제집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본 자료의 기 통계치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가 10

년 이상인 자는 처리집단으로, 교육수 이 9년 이하인 자는 통제집단으로 분류

하 다. 한 교육수 이 10년 이상인 자 에서 2003년도의 연령이 30세 이하

이거나 60세를 과한 경우에는 소득수 이 낮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집단

으로 분류하 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 처리집단은 673명이고, 통제집단

은 298명이다.13) 

13) 본 연구에서는 Blundell et al.(1998)의 지 에 따라 교육수 을 기 으로 통제집단을 설

정하 다. 그러나  패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룹을 일일이 찾아 세

소득과 세후소득을 모두 산정해 보고, 변화가 거의 없는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지 해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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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분석에서는 정책 변화와 련하여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 다. 

첫 번째는 2004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의 효과를 분석하 다. 이에 

따라 정책 변화 이  시 은 2003년이 되고 정책 변화 이후 시 은 2005년이 

된다. 두 번째는 2004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의 효과를 분석하 다. 이 경우 정

책 변화 이  시 은 2003년이 되고, 정책 변화 이후 시 은 2004년이 된다. 

마지막으로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의 효과를 분석하 다. 이 경우 정책 

변화 이  시 은 2004년이 되고 정책 변화 이후 시 은 2005년이 된다. 

본격 인 추정에 앞서 <표 5>에서는 정책 변화 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노동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시

간에 미친 효과를 이 차분을 통해 살펴보면, 처리집단의 경우 노동시간이 약 

0.18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근

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확 한 결과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이 약 1.7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을 인하한 

결과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은 약 1.9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 이 차분 분석

노동시간
DID 측수

후

2003 
vs. 

2005

 처리집단 50.78 48.46 673

 통제집단 51.81 49.31 298

 처리집단 -통제집단 -1.02 -0.85 0.18 

2003 
vs. 

2004

 처리집단 50.78 49.33 673

 통제집단 51.81 52.09 298

 처리집단 -통제집단 -1.02 -2.76 -1.74 

2004 
vs. 

2005

 처리집단 49.33 48.47 673

 통제집단 52.09 49.29 298

 처리집단 -통제집단 -2.77 -0.83 1.94 

한 방식의 통제집단 설정은 추가 인 연구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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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략 다음과 같은 잠정 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004～2005년 기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노동공 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크기는 아주 미미하 다. 이는 소득세 부담 경감을 

통해 세후임 률이 증가할 경우, 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남을 의미

한다. 둘째,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때 정책수단으로 소득세

율을 인하하는 것과 근로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확 하는 것의 효과가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공  유인을 주기 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에 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3. 추정 결과

<표 6>과 <표 7>은 이 차분 추정 결과이다. 우선 <표 6>은 2004년과 2005

년의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 결과이다. 추정 결과 처리집

단 더미변수는 [DID 모형 1]과 [DID 모형 2]에서 각각 0.072와 0.065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 다. 이는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이 통제집단의 노동시간에 비해 

월간 기 으로 약 1시간 정도 많이 변화하 음을 의미한다. 처리집단 더미변수

와 정책 변화 간의 상호작용 변수는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

<표 6> 이 차분 추정 결과 1 : 2003년과 2005년의 비교

DID모형 1 DID모형 2
계수값 표 오차 계수값 표 오차

상수항 -0.049 0.018 *** -0.050 0.018 ***
 (처리집단 더미) 0.072 0.029 ** 0.065 0.029 **
 ×정책 변화 0.016 0.005 *** 0.015 0.005 ***
배우자 유무(유=1) 0.038 0.076
교육연수(연) -0.020 0.025
18세 미만 가구원수(명) -0.036 0.021 *
주택소유(소유=1) 0.037 0.028
(가상소득)의 로그값 0.004 0.004
R2 0.0103 0.0117
F 통계량 6.06*** 2.64**
주 :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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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리집단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후임 률

이 증가할 때 노동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04～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노동공 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표 7>의 [DID모형 3]과 [DID모형 4]는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근로세액 공제 확 가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 결

과 처리집단 더미변수와 처리집단 더미변수와 정책변화의 상호작용변수 모두 

크게 유의하지 않았다. 즉 2004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이 근로소득자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은 아주 미미한 수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DID모형 5]와 [DID모형 6]은 2004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처리집단 더미변수는 [DID 모형 5]와 [DID 모형 

6]에서 모두 0.069의 계수 값을 보이며 유의하 다. 이는 처리집단의 노동시간

이 통제집단의 노동시간에 비해 월간 기 으로 약 1시간 정도 많이 변화하 음

을 의미한다. 처리집단 더미변수와 정책 변화 간의 상호작용변수는 두 경우 모

두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수 이 10%로 유의

성이 낮았다. 

<표 7> 이 차분 추정 결과2

2003년과 2004년의 비교 2004년과 2005년의 비교
DID모형 3 DID모형 4 DID모형 5 DID모형 6

계수값 표 오차 계수값 표 오차 계수값 표 오차 계수값 표 오차

상수항 0.005 0.016 0.004 0.016 -0.055 0.015*** -0.055 0.016***

 (처리집단 더미) 0.001 0.028 0.001 0.028 0.069 0.026*** 0.069 0.026***

 ×정책 변화 0.007 0.004* 0.007 0.004* 0.006 0.004* 0.007 0.004*
배우자 유무(유=1) 0.028 0.095 -0.153 0.101
교육연수(연) 0.043 0.047 -0.038 0.026
18세 미만 가구원수(명) -0.019 0.025 0.029 0.026
주택소유(소유=1) 0.075 0.032** 0.048 0.032
(가상소득)의 로그값 0.002 0.004 0.003 0.004
R2 0.0045 0.0071 0.0051 0.0082
F 통계량 3.21** 2.00* 3.49** 2.15**

주 :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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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추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시간

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

가 노동시간에 미친 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근로세액 공

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향보다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4～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시간을 유의

하게 증가시켰지만,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4～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 효과는 월간 기 으로 약 1시간 정도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이 노동

시간에 미치는 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계약이 시간 단 로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에 세후임 률의 변화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이다. 두 번째로는 2004～2005년 기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

로 인한 세후임 률의 변화가 노동시간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 크지 않

을 수 있다는 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조 씩 소득세를 변화(tax change)

시켜왔으며, 경제행 자의 경제행 에 커다란 향을  만큼의 소득세 개

(tax reform)은 최근에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반응 역시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14)

셋째, 소득세 경감의 효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감시켰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제Ⅱ장에서 근로자가 직면하는 유효소득세율의 

변화에 따른 세후임 률 변화의 효과와 항목별 공제제도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제Ⅲ장의 분석에서는 항목별 공제제도뿐만 아

니라, 근로소득 공제나 근로세액 공제 변화의 효과 역시 일반 인 유효소득세

율 변화의 효과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득세를 인하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경제행 자의 경제  행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4) 심욱기(200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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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정책  함의

본 연구는 진 인 소득세제하에서 소득세율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 의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이는 소득

세의 물가연동제가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상, 과세 당국이 세율 

 과세 구간의 변화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공제제도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온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 해서이다. 이를 하여「한국노동

패 」제6～9차 연도(2003～2005년)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가구주 표본

을 균형패 로 구성하여 이용하 다.

첫 번째 실증분석의 목표는 항목별 공제제도를 감안한 세후임 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 의 탄력성 측정이었다. 이를 해서는 진 인 소득세제하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감안하는 경우의 노동공 탄력성을 추정하 다. 진 인 

소득세의 존재만을 감안하여 세후임 률상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 의 탄력성

을 감안한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는 비보상임 탄력성은 -0.300, 보상임

탄력성은 -0.299,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났다.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는 경

우, 비보상임 탄력성과 보상임 탄력성은 각각 -0.373과 -0.372로 약간 더 커

졌으나, 소득탄력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여 히 기존의 노동공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한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2.746으로 측정되

었는데, 이는 세후임 률 자체의 변화보다 공제제도의 변화에 임 근로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항목별 공제

가 허용되는 재화의 상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항목별 공제 용 상자들의 노

동공 이 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선형성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추정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비보상임 탄력성

은 1.296, 보상임 탄력성은 1.297,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

공 이론에서 측하는 바와 일치하 다.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3.016으로 측정되어 선형성을 가정한 모형에 비해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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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해서 산업, 직업, 종사상 지 , 기업 종

류와 같은 노동시장 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가 인 통제를 시도한 추정 결

과에서도 탄력성들의 값은 항목별 공제와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한 추정 결과

와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실증연구들

에서 제시한 노동공 의 임 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공제제도로 인한 

유효소득세 부담의 규모를 제 로 반 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공 과 련하여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

는 방식을 통해 노동공 을 증가시키려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공제제도의 남발

로 이어질 경우, 그 효과가 공제제도의 향력을 무시한 채 상한 결과에 미치

지 못하거나, 극단 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 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한 이는 소득세 인하의 효과를 지 껏 우리나라에서처럼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경제 주체들의 산제약

집합 비볼록성을 견하기 힘든 형태로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복잡다양한 공제제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책 당국은 조세정책을 통한 노동시

장에의 향력을 더욱 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 은 소득세율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 률 

변화가 노동공 시간을 구체 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해서 소득세제상의 특징  변화가 발생했던 2004～2005년의 경험을 자

연  실험의 계기로 삼아 이 차분 추정법을 사용하 다. 노동공 이 정책에 

반응하는 정도가 정책에 의해 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처리집단과 향

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통제집단을 교육수   연령  기 에 따라 

나 고 공제제도를 고려한 진  소득세제상의 변화가 각 집단 간에 어떤 정

책효과의 차이를 래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시간에 미친 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근로세

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향보다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2005년 기간 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는 월간 

기 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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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 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게 변

화시킬 만큼 폭 이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2003～2005년 기간이라는 상 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근로소득자만을 상으로 추정하여 얻은 것이므로, 거의 매년 소폭의 세

제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와 조세정책상의 목표 달성을 조화시키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방식에 비추어볼 때, 노동공 이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충

분히 보기 힘든 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석 기간을 늘림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 기간을 

늘리는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 차분법의 한계인 경제 체에 용되

는 외생  충격의 비차별성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의 구성 변화 등에서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분석 목표에 맞는 사용자료 기간의 

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정책 실행에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고려하는 동시에 집단 사이 변화로 인한 측정효과의 희석을 방지할 방안에 

하여 추가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이 차분법의 약 으로 지 되는 

정책 변화의 무작 성(randomness)을 비롯하여, 정책 변화로 인한 행태 변화 

측정에 따르는 설명력 등의 방법론  문제들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한 통

제집단  처리집단의 선택과 구성에 한 심층 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구조  근방식을 통한 통 인 노동공  

행태분석의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노동정책에 좀 더 정치(精緻)한 결과

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Hamermesh, 2000; Blundell & MaCurdy, 1999).

본 연구에서는 패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자가구들만을 상으로  정책 변화

에 따른 노동공 의 양  변화를 측정하는 데 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개별

인 미시  분석 결과들을 세부집단에 따라 일차 으로 종합하고 이를 경제 

체에 걸친 거시 인 효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서 Eissa(1995)에서처럼 여성 근로자 등의 다양한 세부집단들에 한 노동공

의 행태 변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차 으로 

종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게 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패  자료에서 통제집단

과 처리집단을 분리하여 뽑아내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표본집단의 

표성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여기에 정책 변화에 따른 노동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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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변화를 감안함으로써 Haan(2007)과 같은 정책 모의실험이 가능해질 것

이다.

한 소득세제와 노동공 의 범 를 뛰어넘어 범 한 재정정책의 후생효

과 분석에 이르기 해서는, 노동공 상의 변화를 후생 변화로 환산하는 작업

도 필요할 것이며, Feldstein(2008)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

(behavioral response)에 한 정치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동성 제

약 등 근로소득자의 경제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소득세가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을 고려하여, 이와 련된 연구 역시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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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03～2005년 소득세법의 주요 변화

<부표 1>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 1998년 이후

연도 근  로  소  득  공  제  액 공제한도

2003

․500만원 이하 → 액

․500만원～1,500만원 → 47.5%
․1,500만원 과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과 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과: 5%

한도 없음

2004
~

2005

․500만원 이하 → 액

․500만원～1,500만원 → 50%
․1,500만원 과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과 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과: 5%

<부표 2> 인 공제 제도의 변천

공제 수

2003 2004 2005

기본

공제

본인공제 100만원 → →

배우자공제 100만원 → →

부양가족공제 100만원 → →

추가

공제

경로우 자공제 100만원
100만원(65세 이상)
150만원(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100만원 →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 →

6세 이하 공제 50만원 100만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1인)
50만원(2인)

→ →

<부표 3> 한계소득세율의 변화

과세표 세율(2003~2004) 세율(2005~)

1천만원 이하  9%  8%
1천만~4천만원 18% 17%

4천만~8천만원 27% 26%

8천만원 과 3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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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변화

연 도 산 출 근 거

2003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0% 
․산출세액 50만원 과: 25만+50만원 과 액의 30%(공제한도 45만원)

2004～
2005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산출세액 50만원 과: 27만5천원 + 50만원 과 액의 30%(공제한도 

50만원)

[부록 2] 산업, 직업, 종사상 지 , 기업 분류

<부표 5> 산업, 직업, 종사상 지 , 기업 분류

산업분류 직업분류
종사상지

분류
기업종류

농업․수렵업․임업․어

업

입법공무원 고 임직원  

리자
상용직

민간회사 는 개인

사업체

업 문가 임시직 외국인 회사

제조업 기술공  문가 일용직 정부투자기 / 정부출
연기 /공사합동기업기․가스  수도사업 사무종사자

건설업 서비스종사자 법인단체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매종사자 정부기

숙박  음식 업 농업  어업숙련종사자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음/시민단체/종교단
체/기타

운수업
기능원  련 기능종사

자

통신업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

사자

융  보험업 단순노무자

부동산 임 업 군인 무직 분류불가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

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오락 방송  공연사업

기타공공사회  개인서

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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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hanges in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Deductions on Labor Supply Using the KLIPS

Seung-Hoon Jeon․Inkee Ho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on 
labor supply by estimating the labor supply function which includes the 
effects of the endogenously chosen special deductions. As a result, we 
can find that the impact of taxes through the relative price of deductible 
expenditures appears to be much stronger than through the net wage: 
the estimated un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6, the estimated 
'total income' elasticity is -0.001, the estimated 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7, and the estimated uncompensated deductions elasticity 
is -3.016. In this paper, we also examine how the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in Korea has affected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significantly increase the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and 
the impacts of the changes in tax rate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the changes in the deduction for wage and salary income and the 
wage and salary income credit. 

Keywords : labor supply, income tax, deduction, panel GMM, difference- 
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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